
[직불합의] 「건설산업기본법」에 따른 수급인의 직접지
급의무는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며,
하수급인에게 이미 지급이 완료된 기성공사대금 중에 하
수급인에 대한 대여업자의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이 포함되
어 있다면 그 부분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공제되어야(대법
원 2025다220034 판결)

대법원은, 가설기자재 대여업자가 하수급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전액에 관하여 수급인을 상대로 「건설산업기

본법」 제32조 제4항 및 제3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, 직접지급청구 당시 미지급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이 수

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미지급 기성공사대금채무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의 직접지급의무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

기환송하였습니다. 대법원은,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2조 제4항에 따른 직접지급의무도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직

접지급의무와 마찬가지로 직접지급의무자의 상대방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한도로 하는 것이고, 따라서 해당 가설기자재 대여대금 중 이

미 지급된 기성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지급이 완료된 부분은 직접지급 대상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직접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는, 이미 지급한 기성공사대금 중 해당 하수급인, 제작납품업자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업

자의 공사·공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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